
1.  

피고소인(임태준)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고소인(신유진)은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화,목 12:30-13:45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304 강의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 교육환경 침해, 협박죄,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은 2025년 9월 2일 강의 직후에 “요즘 학식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전에 상록

원 식권을 받아둔 게 있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상록원에 가서 못 먹는

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장하고 더러운 눈빛으로) 고소인은 수강하는 거의 모든 강

의에서, 강의를 마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이 날도 감사인사를 하

며 강의실을 나섰고, 피고소인도 “감사합니다”하고 대꾸를 해줬습니다.  

3.  

고소인은 2025년 7월 29일, 교외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며 가정형편과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접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학생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고소인은 앞쪽 자리에 앉아 강의를 수강했고, 저번시간에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묻는 피고소인의 질문에 답하자 피고소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찝찝

하기도 했고, 학식 이야기를 한 피고소인의 의도가 의심되어 피고소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강의를 수강했고, 역시나 강의 끝에 감사인사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이에 대꾸해주

지 않고, 정색하고 컴퓨터만 응시했습니다.  

4.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강의 시작시점, 앞자리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보고 피고소인은 

신경질적으로 교탁 위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공포감을 느꼈고, 이

는 고소인을 수업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2:30-13:45) 이에 뒷자리에 앉아

있던 커플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추행의 구성요건 및 협박

죄, 교육환경 침해, 협박죄) 

5.  

2025년 9월 23일 화요일부터 고소인은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같이 앉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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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강의 직후, 이한석 학생이 미국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교수

님께 질문을 했고, 강의 후에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하여 저는 피신고인의 질문 답

변 내용을 들으며 이한석 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도 대학원 진학에 관심

이 있어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가까이 다가와 책

상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신고인은 제게 “기다려주는거야?”라고 물었고, 이한석 학생은 “누나 커피사주기로 해

서..”라고 답변했고, 고소인 또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둘이 원래 아는사이야?”라고 피

고소인은 질문했고, 이한석 학생이 “아뇨, 강의 듣다가 친해져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둘

이 동갑이야?”라는 피고소인의 질문에 “아뇨, 쟤가 3살 어려요.”라고 고소인이 답변하자, 

피고소인은 “동생이 건방지네” 라고 말했습니다. (모욕죄) 

결국 피고소인은 이한석 학생을 2시까지 붙잡아뒀고, 고소인은 커피를 먹지 못하고 바로 

다음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7.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강의 중, 피고소인은 강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고소인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며, 마주칠 때마다 피식 피식 웃으며 굴욕감을 주었고, 고소인이 정색

하자 놀랐습니다. 

8.  

2025년 11월 19일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언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카운슬링 센터에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상담 신청사유

에 ‘현재 수강하는 강의 중 한 강의에서’라고 기재하여 당사자를 찾는 과정에서 교수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9.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고소인은 강의에 3분 정도 늦게 들어갔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이 강의실 뒤쪽으로 들어와 앉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은 창가쪽 허공을 응시하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등 지속적인 주시, 위력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이유없

이 뜸을 들이며 고소인의 이목을 끌어 눈을 마주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고소인은 강의실을 나섰고, 보통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피고소인은 

바로 고소인을 뒤 따라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려는 학생이 피고소인을 멈춰세워 접촉하

지는 못했지만, 피고소인의 접근 시도에 고소인의 공포감은 더욱 심해져 아직 강의가 끝

나지 않은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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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고소인은 교내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고,

당일 피고소인의 강의에 참여했고 강의 내내 피고소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강의를 수

강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강의를 마치는 듯한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것을 듣고 노

트북을 닫았고, 이 모습을 본 피고소인은 1시간 45분을 채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강의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습니다. (보복범죄) 

11.  

피고소인의 언행으로 고소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수업 참여의 어려움, 안전 불안 

등을 겪고 있습니다. 


